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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(학위논문의 심사)

② 석사학위논문심사는 1회

로 한다. --> 1회 이상으로 

한다.

1. 석사학위 논문 심

사를 1회로 강제한 것

이 맞는지 확인바랍니

다. 즉 1회 심사에서 

가부를 결정하라는 것

이 되는데, 수정 후 

심사를 할 수 있기 때

문에 문구 수정이 필

요합니다.

제43조(구술시험)

...,구술시험은 논문심사에 포

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변경) 즉, 규정의 조문으로 

규정되어 있으므로, 그 결과

를 활용하도록 정의해야 함.

제43조(구술시험)

...,구술시험은 논문심사에 

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

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

을 합격으로 하고, 그 결과

를 논문 심사와 합산하여 

학위 수여 조건의 만족을 

결정한다. (점수는 적절하게 

2. 구술 시험에 대해

서 그 정의를 따로 함

에 따라 그결과를 보

고할 의무가 있는지 

여부가 불확실합니다.

즉, 구술 시험을 따로 

실시하는 경우 그 결

과의 보고, 논문심사

과정에서 구술 시험을 

보는 경우 등에 대해

서 시험은 있으나, 결

과 기술 방법이 없습

니다. 즉, 구술시험을 



조절)

제48조(학위수여 요건)

구술시험과 논문심사의 결

과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

으로 석사과정은 60점 이상,

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

격으로 하고, 구술시험에 불

합격하면 논문심사에도 불

합격한 것으로 본다.

보는 경우 그 문제의 

출제와 평가에 대해서 

언급이 없어 일반 시

험관리와 같이 보관을 

해야 하는 것인지등 

어떻게 처리를 해야 

하는지 모르겠습니다.


